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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고 등 법 원

제 22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1나68663  당이

원고, 피항소인 고양시

자 시장 ○○○

소송 리인 법 법인 ○○○

담당변 사 ○○○, ○○○

피고, 항소인 1. 주식회사 하이프라자

   울 등포구 래동6가 36 LG 자 강  4

   이사 ○○○

   소송 리인 변 사 ○○○

2. 피피아이 동  한회사

   울 등포구 여 도동 17-26

   자 이사 ○○○

3. 엘지 자 주식회사

   울 등포구 여 도동 20 트 타워

   이사 ○○○

   소송 리인 변 사 ○○○

1심 결 부지 법원 고양지원 2011. 7. 20. 고 2011가합1125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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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 종 결 2012. 2. 28.

 결  고 2012. 3. 15.

주 문

1. 피고들  항소를 모  각한다.

2. 항소 용 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  부지 법원 고양지원 2009타경4509 , 2009타경4516 , 2009타경16632 , 2009

타경24763  부동산 임 경매 사건에 하여  법원이 2011. 1. 28. 작 한 당  

 원고에 한 당액 0원  122,280,204원 , 피고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에 한 

당액 2,200,000,000원  2,185,844,211원 , 피고 피피아이 동  한회사에 

한 당액 2,384,355,421원  2,348,367,697원 , 피고 엘지 자 주식회사에 한 

당액 1,086,000,000원  1,079,012,188원  각 경 한다.

2. 항소취지

  1심 결  피고들에 한 부분  취소한다. 원고  피고들에 한 청구를 모  

각한다. 

이 유

1. 인 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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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. 주식회사 ●●●(변경  : 주식회사 ◉◉◉, 이하 ‘●●●’이라 한다)  2006. 12. 

22.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  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

한다)에 하여 2006. 12. 21. 신탁  원인  한 소 권이 등 를 마쳐 주었다.

  나. 주식회사 하나 행  2004. 2. 19. 이 사건 부동산  공동담보  하여 채 자 주

식회사 ◉◉◉, 채권 고액 26억 원  하는 근 당권  았고, 2009. 2. 18. 신

용보증 에게 채권일부 변 를 원인  변 액 23억 4,000만 원에 한 근

당권  이 하고, 부 등 를 마쳐 주었다. 그 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토마

토2 축 행  피고들  근 당권이 어 있었다.  

  다. 신용보증  신청  2009. 6. 3. 부지 법원 고양지원 2009타경16632

 경매개시결 이 내  진행  이 사건 부동산에 한 임 경매 차에  원고는 

당종  이 인 2009. 8. 6. 이 사건 부동산  과 상  하여 ●●●에게 부과한 

아래  재산   가산  합계 122,250,200원(이하 ‘이 사건 재산 ’라 한다)에 하

여 당해  부청구하 다. 

  

법 일 재산   가산 질

2008. 7. 10. 24,645,360원 당해

2008. 9. 10. 38,335,610원  〃

2009. 7. 10. 22,856,590원  〃

2009. 9. 10. 36,412,640원  〃

액 122,250,200원

  라.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 어 이 납부 자 집행법원  2011. 1. 28. 매각  

8,571,879,000원  그 이자 15,134,706원에  집행 용 53,370,710원  공 한 실  

당할 액 8,533,642,996원  아래  같이 당하는 내용  당 를 작 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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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채권자 당

1 주식회사 토마토2 축 행 59,409,614원

2  주식회사 하이프라자 2,200,000,000원

3  피피아이 동  한회사 2,384,355,421원

4  엘지 자 주식회사 1,086,000,000원

5 주식회사 토마토2 축 행 437,829,399원

6 주식회사 하나 행 6,106,385원

7   신용보증 747,747,942원

8 주식회사 토마토2 축 행 634,238,849원

9 주식회사 토마토2 축 행 977,955,386원

 당액 8,533,642,996원

  마. 당 일에 출 한 원고는 당   근 당권자 주식회사 토마토2 축 행에 

한 당  60,298,242원, 피고 주식회사 하이프라자(이하 ‘피고 하이프라자’라 한

다)에 한 당  14,155,789원, 피고 피피아이 동  한회사(이하 ‘피고 동

회사’라 한다)에 한 당  35,987,724원, 피고 엘지 자 주식회사(이하 ‘피

고 엘지 자’라 한다)에 한 당  6,987,812원, 주식회사 하나 행에 한 당

 39,291원, 신용보증 에 한 당  4,811,346원에 하여 이 를 진 하 다. 

  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 내지 4 증  각 재

2. 당사자들  주장

  가. 원고

    신탁법 21조 1항이 구 지 법(2010. 3. 31. 법  10221  개  

 것, 이하 ‘구 지 법’이라 한다) 31조  당해  우 당원  직  

하는 규 이 아니고, 체납한 지 는 신탁사  처리상 생한 권리에 해당하므 , 

집행법원  이 사건 부동산에 한 매각  원고에게 우  당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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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. 피고들

    이 사건 부동산  소 권이 탁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 후에는 납

자인 탁자 ●●●에게 부과  이 사건 재산  체납처분  ●●● 소  

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하여 압   부청구를 할  없고, 신탁법 21조 1항 

단 에 규  신탁사  처리상 생한 권리는 신탁재산  리 또는 처분 등 신탁

업 를 행하는 탁자  통상 인 사업 동상  행  인하여 생하는 채권  

탁자에 한 권리를 뜻하므 , 탁자에 한 채권에 불과한 이 사건 재산 는 신탁

사  처리상 생한 권리라고 할  없다.

3. 단

    (1) 토지  건축  등  재산에 한 재산  납 자는 그 과 일 재 

재산  사실상 소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(구 지 법 183조 1항) 신탁법에 하

여 탁자 명  등 ·등  신탁재산  경우에는 탁자가 재산 를 납부할 가 

있고, 탁자는 같  법 37조  규 에 한 납 리인  본다(구 지 법 

183조 2항 5 ).

    (2) 한편, 재산 자체에 하여 부과  지  그 가산  법 일 에  

당권 등  담보  채권보다 우 하게 고(구 지 법 31조 2항 3 ), 신탁

재산에 하여는 강 집행 또는 경매를 할  없지만 신탁사  처리상 생한 권리

에 한 경우에는 외  강 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 다(신탁법 21조 1항). 

    (3) 그리고 신탁사  처리상 생한 권리라 함  신탁재산  리·처분  인하

여 생한 권리 외에도 신탁재산 자체에  연 하는 권리도 포함 고, 신탁재산 자체

에 하여 부과  지  가산 인 이른  당해  조 채권  신탁재산 자체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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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하는 권리라고 이 상당하며, 재산 는 당해 에 해당한다.

    (4) 체납처분  상  납 자  재산에 한하고 신탁법에 한 신탁 계가 

면 신탁재산  탁자에게 귀속 며 신탁 후에도 여 히 탁자  재산이라고 볼 

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, 매매· 이나 증여  같이 재산에 한 소 권  귀속이 종

국  변경 는 처분행  달리 신탁  원인  하는 소 권변동  장래 신탁

계가 종료 면 다시 탁자에게  복귀  것이 어 있다는 에  차이가 있고, 

이러한 차이를 하여 구 지 법  신탁 또는 신탁  종료, 탁자  경질 등  

신탁재산이 이 는 경우나 매권  행사  인한 부동산 취득  경우  같이 식

인 소 권  취득에 하여 취득 를 과 하지 않도  하고 있 며(구 지 법 110

조 1 , 2 ), 신탁재산  소 권이 탁자에게 있 에도 탁자를 사실상  소

자  보아 재산  납 자를 탁자  하고 있는 것도 같  맥락이라고 할 것이

다(구 지 법 183조 2항 5 ). 그런데, 만일 탁자를 재산  납 자  보

는  규 이 없다면 공부상 소 명 에 하여 탁자가 납 자가 고 재산 채

권  신탁재산 자체에  연 하는 권리  신탁사  처리상 생한 채권이 어 신

탁재산에 한 체납처분이 가능할 것임에도, 신탁재산에 하여 그 소 계  실질  

시하여 탁자를 납 자  규 한 결과 히  식 인 소 권  귀속에 하

여 신탁재산에 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다면 조 징 권이 어 공평에 

하는 등 법  규 이 도하지 않  히 부당한 결과를 낳게 다.

    (5) 재산  같  당해 는 지 당해 재산  소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

 인 하여 부과 는 지  담보 권 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하여 

부과  것  상당한 도  할  있 므 , 담보 권에 하여 담보 는 채권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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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한다고 하 라도 담보 권자  권리를 히 해 다고 볼  없다( 법원 2003. 

10. 10. 고 2001다44376 결 참조).

    (6) 그 다면, 신탁등  이후에 탁자를 납 자  하여 신탁재산 자체에 하

여 당해 인 지 가 부과  경우 그 조 채권  신탁사  처리상 생한 권리에 

해당 어 신탁법 21조 1항 단 에 하여 신탁재산에 한 체납처분이 허용 다고 

이 상당하다.

    (7)  인 사실  앞  본  규   법리에 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

재산  징 를 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하여 압  또는 부청

구를 할  있 므 , 집행법원  이 사건 부동산  매각 에  원고가 부청구한 

●●●에 한 이 사건 재산 를 피고들  근 당권부채권보다 우 하여 당하여야 

한다. 라  원고에 한 당액 0원  122,280,204원 , 피고 하이프라자에 한 

당액 2,200,000,000원  2,185,844,211원 , 피고 동 회사에 한 당액 

2,384,355,421원  2,348,367,697원 , 피고 엘지 자에 한 당액 1,086,000,000원

 1,079,012,188원  각 경 하여야 한다(원고  증가  당액에는 결이  

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토마토2 축 행, 주식회사 하나 행, 신용보증 에 한 

당액 감소분이 포함 어 있다). 

4. 결

  그 다면, 원고  피고들에 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, 1

심 결  이  결  같이하여 당하므  이에 한 피고들  항소는 이 없어 이

를 모  각하 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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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장      사 여상훈

            사 창

            사 조 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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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

부동산목

-생략-


